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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종합유통단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기한 연장

- 김지만 의원,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 침체된 대구종합유통단지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기한 3년 연장

- 연간 1억 4천만 원 절감을 통한 ‘디지털 종합유통단지’로 

재도약 기대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북구2)이 대구종합유통단지(이하 ‘종합유통단

지’)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

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목)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온라인 구매시장의 활성화와 고금리·고물가에 의한 

경기악화의 영향으로 종합유통단지의 매출액이 대폭 감소(2021년 

6,614억 원→2023년 6,055억 원)함에 따라, 국내 최대규모의 원스톱 테

마상가인 종합유통단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일정 규모 이상

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

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대구시는 지난 2003년「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처음 제정한 이후, 종합유통단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단지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단위부담금의 특례(경감)를 적용해 

왔으며, 6차례에 걸쳐 연장된 현행 특례 기한은 2024년 7월 31일까지

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유통단지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에 적용되는 단위부담금의 특례 기한을 기존 2024년 7월 31일에서 

2027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했으며, 조례 문구 중 해석상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였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각종 조문들도 일괄 정비했다.

김 의원은 “감경된 특례 기준이 연장되면 입주 소상공인들의 경비 부

담이 연간 1억 4천만 원 정도 감소하는데, 이는 2,100여 개 업체의 영

업 경쟁력 강화와 유통단지 활성화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대구종합유통단지가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디지

털 종합유통단지로 재도약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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